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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대   표   이   사    

(인)

(서명 또는 인)김   갑   식  

의   뢰   인

소   유   자
(대상업체명)

목록표시근거

감정평가목적

제     출     처

기  준  시  점

대구축산농협 외

(주)아이에이치프로퍼티
(수탁자:(주)코리아신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 건축물대장

공매
(승인번호 : P250514-D102)

대구축산농협 외

작     성     일조  사  기  간

2025. 05. 092025. 05. 09 2025. 05. 09

감정평가조건 -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일백육십사억구천육백만원정 (\16,496,000,000.-)감정평가액

기타 참고사항 -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별 면적(㎡) 또는 수량 종 별 단 가 금 액

감
 

정
 

평
 

가
 

내
 

용

면적(㎡) 또는 수량

公簿

26개구분건물구분건물 26개 - 16,496,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16,496,000,000  

심

사

확

인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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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하대역(수인분당선)”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구분건

물)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

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

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

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3.2.�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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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4.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감정평가는�대상물건마다�개별로�하여야�한다.

②� 둘� 이상의�대상물건이� 일체로�거래되거나�대상물건�상호� 간에� 용도상�불가분의�관계가�있는� 경우에는� 일괄하

여�감정평가할�수�있다.

③�하나의�대상물건이라도�가치를�달리하는�부분은�이를�구분하여�감정평가할�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그� 부분에�대하여�감정평가할�수�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및� 적산법�등�비용성의�원리에�기초한�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등�시장성의�원리에�기초한�감정평가방식�및�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및�수익분석법�등� 수익성의�원리에�기초한�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

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감정평가방법을�적용할�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

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

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

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주된� 방법�및�다른�감정평가방법으로�산출한�시산가액을�조정하여�감정평가액을�결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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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

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

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

여�표시할�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

서�정하는�바에�따라�각각� 소유권의�목적으로�할� 수� 있다.

4.2.�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거

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

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야 합니다. 다만, 본건은 인하대역 중심상권과는 상권 특성이 다르며, 인근 지역이 도시개발사업구역

으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어 동·유형의 수익사례 포착이 어려운 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4.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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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5월 9일입니

다.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2025년 5월 9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내용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임대내역’ 및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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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의� 사항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분등기 되어 있고, 실제 구조가 독

립되어 있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구분소유 물

건입니다.

- 본건의 위치는 '건축물 평면도' 및 실제 점유부분으로 확인하였으며, 공부와의 물적 동일성이 인정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건의 일부 호수들은 평가 대상 호수 외 다른 호수들과 경계벽을 제거 후 이용중인 바 업무에 

있어 참고 바랍니다. (후첨 ‘호별배치도’, ‘사진용지’ 참고)

- 본건 일련번호(서),(어)는 평가대상 호수 외 다른 호수들과 경계벽을 제거 후 이용중이며, 일부 공

용면적(복도 등)도 점유하여 일체로 이용중이니 업무에 있어 참고 바랍니다. (후첨 ‘호별배치도’, ‘사

진용지’ 참고)

평가�대상� 일련번호 평가�대상�호수 경계벽�제거�후�이용�전체� 호수

(가) 116호 114호,� 115호,� 115-1호,� 116호,� 117호

(나)~(마) 118-1호, 119호, 120호, 121호 118-1호,� 119호,� 120호,� 121호,� 122호�

(바) 201호 -

(사)~(너)
203-1호,� 203-2호,� 204호,� 205호,� 205-1호,�

206호,� 207호,� 208호,� 209호,� 210호

203-1호,� 203-2호,� 204호,� 205호,� 205-1호,�

206호,� 207호,� 207-1호,� 208호,� 209호,�

210호

(더)~(머) 211호,� 212호,� 213호 211호,� 212호,� 213호,� 214호

(버) 217호 215호,� 216호,� 217호,� 218호

(서) 301호 -

(어) 308호

303-1호,� 303-2호,� 304호.� 305호,� 305-1호,�

306호.� 307호,� 308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 313호,� 314호

(저) 409호 -

(처),(커) 410호,� 411호 410호,� 411호

(터) 4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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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

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체로 거래 됩니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개별평가는 곤란하나, 한국부동산

연구원 「집합건물 구분평가시 토지·건물 배분비율에 관한 연구」상 토지.건물 배분비율 및 인근 유

사물건 경매평가 시 적용된 토지.건물 배분비율 등을 참고하여 '감정평가명세표'에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배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토지:건물 = 3:7]

- 본건 일련번호(저)와 관련하여, 2025년 4월 23일 선고된 명도소송 판결(2024가단254348)에 따라 

엘레노어코퍼레이션 유한회사로부터 소유자인 ㈜아이에이치프로퍼티에게 목적 부동산인 본건 일련

번호(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니 업무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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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 개요

1.� 부동산

소 � � 재 � � 지 인천광역시�미추홀구�학익동� 401-21 건� � 물� � 명 인하대역시네마타워

주 � � 용 � �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외� 2 사용승인일 2020.04.20

구 � � � � � � � 조 철근콘크리트구조�평슬라브지붕 층 수 지하� 4층/지상� 9층

동 � � � � � � � 수 1동
세� � 대� � 수

( 호 수 )
103호

일련

번호
동·층·호 용� � � 도

전유면적

(㎡)

공용면적1)

(㎡)

전유+공용

(㎡)

전�용�률

(%)

대지권면적

(㎡)

가 제1층� 제116호 근린생활시설 32.64 36.9045 69.5445 46.93 9.8871

나 제1층�제118-1호 근린생활시설 33.87 38.2951 72.1651 46.93 10.2597

다 제1층� 제119호 근린생활시설 33.6 37.9899 71.5899 46.93 10.1779

라 제1층� 제120호 근린생활시설 33.6 37.9899 71.5899 46.93 10.1779

마 제1층� 제121호 근린생활시설 35.7 40.3643 76.0643 46.93 10.814

바 제2층� 제201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116.88 153.042 269.922 43.30 35.4046

사 제2층�제203-1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48.41 63.3877 111.7977 43.30 14.664

아 제2층�제203-2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48.84 63.9508 112.7908 43.30 14.7943

자 제2층� 제204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48.84 63.9508 112.7908 43.30 14.7943

차 제2층� 제205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47.36 62.0128 109.3728 43.30 14.346

카 제2층�제205-1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47.36 62.0128 109.3728 43.30 14.346

타 제2층� 제206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47.01 61.5545 108.5645 43.30 14.2399

파 제2층� 제207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43.27 56.6574 99.9274 43.30 13.107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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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면적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의� ‘주’에�해당하는�면적만�포함하였습니다.

일련

번호
동·층·호 용� � � 도

전유면적

(㎡)

공용면적1)

(㎡)

전유+공용

(㎡)

전�용�률

(%)

대지권면적

(㎡)

하 제2층� 제208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41.44 54.2612 95.7012 43.30 12.5527

거 제2층� 제209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62.16 81.3918 143.5518 43.30 18.8291

너 제2층� 제210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62.16 81.3918 143.5518 43.30 18.8291

더 제2층� 제211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105.15 137.6829 242.8329 43.30 31.8514

러 제2층� 제212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67.6 88.5151 156.1151 43.30 20.4769

머 제2층� 제213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70.52 92.3384 162.8584 43.30 21.3615

버 제2층� 제217호 운동시설(골프연습장) 51.98 68.0623 120.0423 43.30 15.7454

서 제3층� 제301호 근린생활시설 116.88 150.8402 267.7202 43.66 35.4046

어 제3층� 제308호 근린생활시설 62.9 81.1758 144.0758 43.66 19.0532

저 제4층� 제409호 근린생활시설 91.76 118.6484 210.4084 43.61 27.7954

처 제4층� 제410호 근린생활시설 80.71 104.3603 185.0703 43.61 24.4482

커 제4층� 제411호 근린생활시설 69.84 90.3051 160.1451 43.61 21.1555

터 제4층� 제413호 근린생활시설 67.51 87.2923 154.8023 43.61 20.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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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1.� 거래사례

[단가:� 원� 미만�절사]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 � � 도

전유면적

(㎡)

거래일자 거래금액

(원)

단가

(원/전유㎡)사용승인일

ㄱ
학익동

401-58

시티필드

제1층� 제1026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27.3

2023.10.20
520,020,000 19,048,351

2022.01.27

ㄴ
용현동

665-15

노블레스타워

제1층� 제108호
소매점 42.84

2024.06.27
1,584,000,000 36,974,789

2020.12.02

ㄷ
학익동

401-58

시티필드

제4층� 제4015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0.36

2023.08.28
229,000,000 7,542,819

2022.01.27

ㄹ
학익동

401-21

인하대역시네마타워

제3층� 제311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의원)
69.84

2021.08.09
613,825,000 8,789,017

2020.04.20

ㅁ
학익동

401-21

인하대역시네마타워

제2층�제207-1호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41.44

2020.08.03
489,340,000 11,808,397

2020.04.20

ㅂ
학익동

401-21

인하대역시네마타워

제1층� 제110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41.89

2020.07.27
1,050,000,000 25,065,648

2020.04.20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감정평가�정보체계)]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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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사례

[단가:� 원� 미만�절사]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 � � 도

전유면적

(㎡)

기준시점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액

(원)

단가

(원/전유㎡)
사용승인일

a
학익동

401-58

시티필드

제1층�제1012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41.25

2023.06.23

담보 857,000,000 20,775,757

2022.01.27

b
용현동

665-15

노블레스타워

제1층�제109호
소매점 38.16

2024.06.28

담보 1,360,000,000 35,639,412

2020.12.02

c
학익동

721

학익동

풍림아이원

아파트

중심상가동

제1층�제102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1

2022.02.15

담보 451,000,000 21,476,190

2007.12.13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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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근지역� 가격수준

4.� 경매통계

용도별 인천�미추홀구� 2024년� 05월� ~� 2025년� 04월

구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낙찰가율(%) 총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근린상가 14,290,036,090 9,021,742,999 63.1 85 19 22.4

점포 540,230,890 379,760,000 70.3 2 1 50.0

주상복합(상가) 2,685,000,000 1,341,764,000 50.0 45 11 24.4

[출처:인포케어]

주위환경 용도 층 가격수준(원/전유㎡) 비� � � � 고

일반�상가지대 근린생활시설 1 21,000,000� 내외 본건�유사

일반�상가지대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8,000,000� ~� 10,000,000 본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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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비준가액 = 거래사례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가치형성요인비교

1.1.� 거래사례� 선정

1.1.1.� 거래사례� 선정� 기준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1.1.2.�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

정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련

번호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 � � 도

전유면적

(㎡)

거래일자 거래금액

(원)

단가

(원/전유㎡)사용승인일

가� ~� 마 ㄱ
학익동

� 401-58

시티필드

제1층�제1026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27.3

2023.10.20
520,020,000 19,048,351

2022.01.27

바� ~� 터 ㄷ
학익동

� 401-58

시티필드

제4층�제4015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30.36

2023.08.28
229,000,000 7,542,819

2022.01.27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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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정�의�견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거래가격은�인근지역�가격수준을�참작할�때�정상적인�거래사례라고�판단되어�

다음과�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1.3.�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대상물

건의 지역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조사·발표되지 아

니한 시점의 지수는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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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한국부동산원� 통계지수

1.3.2.�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소수점�여섯째�자리에서�반올림]

일련

번호
기호 기� � � � �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가� ~� 마 ㄱ
2023.10.20

~� 2025.05.09

(1-0.0007� X� 73� ÷� 92)� X� (1+0.0013)� X� (1+0.0038)�

X� (1-0.0016)� X� (1-0.0044)� X� (1-0.0063)� X�

(1-0.0063� X� 39� ÷� 90)� ≒� 0.98953

0.98953

바� ~� 터 ㄷ
2023.08.28

~� 2025.05.09

(1+0.0005� X� 34� ÷� 92)� X� (1-0.0007)� X� (1+0.0013)�

X� (1+0.0038)� X� (1-0.0016)� X� (1-0.0044)� X�

(1-0.0063)� X� (1-0.0063� X� 39� ÷� 90)� ≒� 0.98957

0.98957

일련

번호
지� � � � 역 유� � � � 형 적용�통계지수

가� ~� 마 인천 상업용

집합상가지역� :� 인천� � (23.10.20~25.05.09)

2023년� 04분기� :� -0.07

2024년� 01분기� :� 0.13

2024년� 02분기� :� 0.38

2024년� 03분기� :� -0.16

2024년� 04분기� :� -0.44

2025년� 01분기� :� -0.63

2025년� 02분기� :� -0.63� (2025년� 01분기� 자료)

바� ~� 터 인천 상업용

집합상가지역� :� 인천� � (23.08.28~25.05.09)

2023년� 03분기� :� 0.05

2023년� 04분기� :� -0.07

2024년� 01분기� :� 0.13

2024년� 02분기� :� 0.38

2024년� 03분기� :� -0.16

2024년� 04분기� :� -0.44

2025년� 01분기� :� -0.63

2025년� 02분기� :� -0.63� (2025년� 01분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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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

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1.4.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상업용]

항� � � 목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세� � � 부

항� � � 목

고객의�유동성과의�적합성 단지�내� 주차의�편리성 층별�효용

기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요인

도심지�및�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건물�전체의�공실률 향별�효용

대중교통의�편의성
건물의�관리상태�및�

각종� 설비의�유무

위치별�효용

(동별�및�라인별)

배후지의�크기
건물전체의�임대료�수준� 및�

임대비율
주출입구와의�거리

상가의�성숙도 건물의�구조�및�마감상태
에스컬레이터�및

엘리베이터와의�거리

차량이용의�편리성 건물의�규모�및�최고층수
전유부분의�면적�및

대지권의�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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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

[가치형성요인�비교치:� 소수점�넷째�자리에서�반올림]

일련

번호
기호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가~마 ㄱ

1.15 1.00 1.00 1.00 1.150

본건은� 사례� 대비� 단지외부요인(영화관� 소재로� 인한�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및� 배후지의� 크기� 등)

에서�우세합니다.

바~버 ㄷ

1.15 1.00 1.10 1.00 1.265

본건은� 사례� 대비� 단지외부요인(영화관� 소재로� 인한�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및� 배후지의� 크기� 등)�

및� 호별요인(층별�효용� 등)에서�우세합니다.

서,어 ㄷ

1.15 1.00 1.03 1.00 1.185

본건은� 사례� 대비� 단지외부요인(영화관� 소재로� 인한�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및� 배후지의� 크기� 등)�

및� 호별요인(층별�효용� 등)에서�우세합니다.

저~터 ㄷ

1.15 1.00 1.00 1.00 1.150

본건은� 사례� 대비� 단지외부요인(영화관� 소재로� 인한�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및� 배후지의� 크기� 등)

에서�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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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5.1.� 적용단가

[적용단가:�원�미만�절사]

일련

번호
층·호 거래사례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적용단가(원/㎡)

가
제1층

제116호
19,048,351 1.000 0.98953 1.150 21,676,251

나
제1층

제118-1호
19,048,351 1.000 0.98953 1.150 21,676,251

다
제1층

제119호
19,048,351 1.000 0.98953 1.150 21,676,251

라
제1층

제120호
19,048,351 1.000 0.98953 1.150 21,676,251

마
제1층

제121호
19,048,351 1.000 0.98953 1.150 21,676,251

바
제2층

제201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사
제2층

제203-1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아
제2층

제203-2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자
제2층

제204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차
제2층

제205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카
제2층

제205-1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타
제2층

제206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파
제2층

제207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하
제2층

제208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거
제2층

제209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너
제2층

제210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더
제2층

제211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러
제2층

제212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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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단가:�원�미만�절사]

일련

번호
층·호 거래사례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적용단가(원/㎡)

머
제2층

제213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버
제2층

제217호
7,542,819 1.000 0.98957 1.265 9,442,146

서
제3층

제301호
7,542,819 1.000 0.98957 1.185 8,845,014

어
제3층

제308호
7,542,819 1.000 0.98957 1.185 8,845,014

저
제4층

제409호
7,542,819 1.000 0.98957 1.150 8,583,769

처
제4층

제410호
7,542,819 1.000 0.98957 1.150 8,583,769

커
제4층

제411호
7,542,819 1.000 0.98957 1.150 8,583,769

터
제4층

제413호
7,542,819 1.000 0.98957 1.150 8,58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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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비준가액:�유효숫자�셋째�자리� 미만�반올림]

일련

번호
층·호 적용단가(원/㎡) 전유면적(㎡) 비준가액(원)

가
제1층

제116호
21,676,251 32.64 708,000,000

나
제1층

제118-1호
21,676,251 33.87 734,000,000

다
제1층

제119호
21,676,251 33.6 728,000,000

라
제1층

제120호
21,676,251 33.6 728,000,000

마
제1층

제121호
21,676,251 35.7 774,000,000

바
제2층

제201호
9,442,146 116.88 1,100,000,000

사
제2층

제203-1호
9,442,146 48.41 457,000,000

아
제2층

제203-2호
9,442,146 48.84 461,000,000

자
제2층

제204호
9,442,146 48.84 461,000,000

차
제2층

제205호
9,442,146 47.36 447,000,000

카
제2층

제205-1호
9,442,146 47.36 447,000,000

타
제2층

제206호
9,442,146 47.01 444,000,000

파
제2층

제207호
9,442,146 43.27 409,000,000

하
제2층

제208호
9,442,146 41.44 391,000,000

거
제2층

제209호
9,442,146 62.16 587,000,000

너
제2층

제210호
9,442,146 62.16 587,000,000

더
제2층

제211호
9,442,146 105.15 993,000,000

러
제2층

제212호
9,442,146 67.6 63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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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가액:�유효숫자�셋째�자리� 미만�반올림]

일련

번호
층·호 적용단가(원/㎡) 전유면적(㎡) 비준가액(원)

머
제2층

제213호
9,442,146 70.52 666,000,000

버
제2층

제217호
9,442,146 51.98 491,000,000

서
제3층

제301호
8,845,014 116.88 1,030,000,000

어
제3층

제308호
8,845,014 62.9 556,000,000

저
제4층

제409호
8,583,769 91.76 788,000,000

처
제4층

제410호
8,583,769 80.71 693,000,000

커
제4층

제411호
8,583,769 69.84 599,000,000

터
제4층

제413호
8,583,769 67.51 57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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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결정

1.� 부동산�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래사례비

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6조

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 � � 분 감정평가액(원) �

구분건물 16,496,000,000

합�계 16,496,000,000

2.� 대상물건� 감정평가액� 결정

구� � � � 분 감정평가액(원) �

부동산 16,496,000,000

합�계 16,496,000,000

Ⅴ.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페이지 : 1

401-21 제2종근린인천광역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생활시설,미추홀구 평슬라브

제1종근린학익동 지붕

생활시설 9층

,문화 및[도로명주소]

1,954.91집회시설인천광역시 지4층

인하대역미추홀구

2,063.91시네마타워매소홀로 지3층

255

2,076.4(학익동) 지2층

2,059.13지1층

1,577.091층

1,712.12층

1,733.893층

1,718.354층

1,721.375층

1,674.256층

247.197층

1,669.678층

139.299층

2,561〃 주〃1

감정평가명세표(구분건물)  1 / 9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페이지 : 2

( 내 )

가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708,000,00032.6432.64제1층 제116호

(공용면적

포함9.8871소유권

69.5445㎡)9.8871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212,400,000토  지 :

495,600,000건  물 :

( 내 )

나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734,000,00033.8733.87제1층 제118-1호

(공용면적

포함10.2597소유권

72.1651㎡)10.2597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220,200,000토  지 :

513,800,000건  물 :

( 내 )

다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728,000,00033.633.6제1층 제119호

(공용면적

포함10.1779소유권

71.5899㎡)10.1779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218,400,000토  지 :

509,600,000건  물 :

( 내 )

라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728,000,00033.633.6제1층 제120호

(공용면적

감정평가명세표(구분건물)  2 / 9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페이지 : 3

포함10.1779소유권

71.5899㎡)10.1779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218,400,000토  지 :

509,600,000건  물 :

( 내 )

마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774,000,00035.735.7제1층 제121호

(공용면적

포함10.814소유권

76.0643㎡)10.814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232,200,000토  지 :

541,800,000건  물 :

( 내 )

바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1,100,000,000116.88116.88제2층 제201호

(공용면적

포함35.4046소유권

269.922㎡)35.4046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330,000,000토  지 :

770,000,000건  물 :

( 내 )

사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457,000,00048.4148.41제2층 제203-1호

(공용면적

포함14.664소유권

111.7977㎡)14.664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구분건물)  3 / 9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페이지 : 4

137,100,000토  지 :

319,900,000건  물 :

( 내 )

아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461,000,00048.8448.84제2층 제203-2호

(공용면적

포함14.7943소유권

112.7908㎡)14.7943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38,300,000토  지 :

322,700,000건  물 :

( 내 )

자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461,000,00048.8448.84제2층 제204호

(공용면적

포함14.7943소유권

112.7908㎡)14.7943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38,300,000토  지 :

322,700,000건  물 :

( 내 )

차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447,000,00047.3647.36제2층 제205호

(공용면적

포함14.346소유권

109.3728㎡)14.346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34,100,000토  지 :

312,900,000건  물 :

( 내 )

카 철근콘크리트구조

감정평가명세표(구분건물)  4 / 9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페이지 : 5

비준가액447,000,00047.3647.36제2층 제205-1호

(공용면적

포함14.346소유권

109.3728㎡)14.346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34,100,000토  지 :

312,900,000건  물 :

( 내 )

타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444,000,00047.0147.01제2층 제206호

(공용면적

포함14.2399소유권

108.5645㎡)14.2399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33,200,000토  지 :

310,800,000건  물 :

( 내 )

파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409,000,00043.2743.27제2층 제207호

(공용면적

포함13.107소유권

99.9274㎡)13.107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22,700,000토  지 :

286,300,000건  물 :

( 내 )

하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391,000,00041.4441.44제2층 제208호

(공용면적

포함12.5527소유권

95.7012㎡)12.55272,561 x-----------

감정평가명세표(구분건물)  5 / 9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페이지 : 6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17,300,000토  지 :

273,700,000건  물 :

( 내 )

거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587,000,00062.1662.16제2층 제209호

(공용면적

포함18.8291소유권

143.5518㎡)18.8291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76,100,000토  지 :

410,900,000건  물 :

( 내 )

너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587,000,00062.1662.16제2층 제210호

(공용면적

포함18.8291소유권

143.5518㎡)18.8291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76,100,000토  지 :

410,900,000건  물 :

( 내 )

더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993,000,000105.15105.15제2층 제211호

(공용면적

포함31.8514소유권

242.8329㎡)31.8514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297,900,000토  지 :

695,100,000건  물 :

감정평가명세표(구분건물)  6 / 9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페이지 : 7

( 내 )

러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638,000,00067.667.6제2층 제212호

(공용면적

포함20.4769소유권

156.1151㎡)20.4769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91,400,000토  지 :

446,600,000건  물 :

( 내 )

머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666,000,00070.5270.52제2층 제213호

(공용면적

포함21.3615소유권

162.8584㎡)21.3615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99,800,000토  지 :

466,200,000건  물 :

( 내 )

버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491,000,00051.9851.98제2층 제217호

(공용면적

포함15.7454소유권

120.0423㎡)15.7454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47,300,000토  지 :

343,700,000건  물 :

( 내 )

서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1,030,000,000116.88116.88제3층 제301호

(공용면적

감정평가명세표(구분건물)  7 / 9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페이지 : 8

포함35.4046소유권

267.7202㎡)35.4046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309,000,000토  지 :

721,000,000건  물 :

( 내 )

어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556,000,00062.962.9제3층 제308호

(공용면적

포함19.0532소유권

144.0758㎡)19.0532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66,800,000토  지 :

389,200,000건  물 :

( 내 )

저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788,000,00091.7691.76제4층 제409호

(공용면적

포함27.7954소유권

210.4084㎡)27.7954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236,400,000토  지 :

551,600,000건  물 :

( 내 )

처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693,000,00080.7180.71제4층 제410호

(공용면적

포함24.4482소유권

185.0703㎡)24.4482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구분건물)  8 / 9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비    고

공   부 사   정
감정평가액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페이지 : 9

207,900,000토  지 :

485,100,000건  물 :

( 내 )

커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599,000,00069.8469.84제4층 제411호

(공용면적

포함21.1555소유권

160.1451㎡)21.1555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79,700,000토  지 :

419,300,000건  물 :

( 내 )

터 철근콘크리트구조

비준가액579,000,00067.5167.51제4층 제413호

(공용면적

포함20.4497소유권

154.8023㎡)20.44972,561 x-----------

2,561대지권

배분내역토지・건물

173,700,000토  지 :

405,300,000건  물 :

합   계 \16,496,000,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명세표(구분건물)  9 / 9



감정평가요항표(구분건물)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요 항 표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하대역(수인분당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지 리 적 위 치

본건 주위는 일반 상가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무난합니다.주  위  환  경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수인분당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소재하여 교통환경은 양호합니다.
교  통  환  경

학익동 401-21 : 본건 남동측으로 광대세각의 도로와 접합니다.접  면  도  로

학익동 401-21 :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 평지입니다.지세 및 형상

준공업지역(2024-12-30)(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42호),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0.09.1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제한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하 4 층 지상 9층 건물 내 제1층 제116호 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페어글라스 마감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건물 구조 및 마감재

일련번호(가)~(마), (서)~(터)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바)~(버) :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이용 중입니다.
이  용  상  태

일련번호(가)~(터) : 전기, 위생ㆍ급배수ㆍ급탕설비, 냉난방, 소화, 승강기 및 주차설비 등이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부대설비 및 관리상태

후면 "호별배치도 및 임대내역" 참조.임  대  관  계

해당사항 없습니다.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습니다.그 밖의 사항

1



광역위치도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401-21 인하대역시네마타워 제1층 제116호 외

N

1



상세위치도  

상 세 위 치 도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401-21 인하대역시네마타워 제1층 제116호 외

N

1











임대내역  1 / 2

호 별 배 치 도  및  임 대 내 역

임대부분 상호명 임차인
임대내역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총
방수

사용
방수

비고

(가) 116호 전체 임 대 미 상 - -

(나) 118-1호 전체 임 대 미 상 - -

(다) 119호 전체 임 대 미 상 - -

(라) 120호 전체 임 대 미 상 - -

(마) 121호 전체 임 대 미 상 - -

(바) 201호 전체 임 대 미 상 - -

(사) 203-1호 전체 임 대 미 상 - -

(아) 203-2호 전체 임 대 미 상 - -

(자) 204호 전체 임 대 미 상 - -

(차) 205호 전체 임 대 미 상 - -

(카) 205-1호 전체 임 대 미 상 - -

(타) 206호 전체 임 대 미 상 - -

(파) 207호 전체 임 대 미 상 - -

(하) 208호 전체 임 대 미 상 - -

(거) 209호 전체 임 대 미 상 - -

(너) 210호 전체 임 대 미 상 - -

(더) 211호 전체 임 대 미 상 - -

(러) 212호 전체 임 대 미 상 - -

(머) 213호 전체 임 대 미 상 - -

(버) 217호 전체 임 대 미 상 - -

1



임대내역  2 / 2

호 별 배 치 도  및  임 대 내 역

임대부분 상호명 임차인
임대내역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총
방수

사용
방수

비고

(서) 301호 전체 임 대 미 상 - -

(어) 308호 전체 임 대 미 상 - -

(저) 409호 전체 임 대 미 상 - -

(처) 410호 전체 임 대 미 상 - -

(커) 411호 전체 임 대 미 상 - -

(터) 413호 전체 임 대 미 상 - -

- 이   하   여   백 -

합        계 - - - -

2



사진용지  1 / 16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주위 전경



사진용지  2 / 16

사 진 용 지

114호~117호

117호



사진용지  3 / 16

사 진 용 지

118-1호~122호

118-1호 내부



사진용지  4 / 16

사 진 용 지

118-1호~122호 내부 1

118-1호~122호 내부 2



사진용지  5 / 16

사 진 용 지

118-1호~122호 내부 3

201호



사진용지  6 / 16

사 진 용 지

201호 내부

203-1호~210호



사진용지  7 / 16

사 진 용 지

203-1호~210호 2

203-1호~210호 내부 1



사진용지  8 / 16

사 진 용 지

203-1호~210호 내부 2

203-1호~210호 내부 3



사진용지  9 / 16

사 진 용 지

211호~214호

211호~214호 내부



사진용지  10 / 16

사 진 용 지

215호~218호

215호~218호 내부



사진용지  11 / 16

사 진 용 지

301호

303-1호~314호



사진용지  12 / 16

사 진 용 지

303-1호~314호 2

303-1호~314호 내부 1



사진용지  13 / 16

사 진 용 지

303-1호~314호 내부 2

303-1호~314호 내부 3



사진용지  14 / 16

사 진 용 지

공용부분 점유부분

409호



사진용지  15 / 16

사 진 용 지

409호 내부

410호~411호



사진용지  16 / 16

사 진 용 지

410호~411호 내부

413호


